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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수탁하고 있는   『사업장명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외 필지 다율타워 호외 : 1045 1 210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매를 실시합니다.

공매대상 물건1. 

NO.
공매부동산의 표시

비고
소재지 동 호수

1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외 1045

필지 다율타워1

210

근린생활시설 일괄매각

2 211

3 212

4 308

5 309

6 310

7 311

8 312

9 313

10 314

11 315

12 501

13 502

14 503

15 504

16 505

17 506

18 507

19 508

20 509

21 510

22 511

23 512

24 513

25 514

26 515

합  계 총 개호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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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일시 및 공매예정가격2. 

공매장소3.  :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관리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KAMCO) ․

               온비드( , www.onbid.co.kr)(1588-5321)

공매방법4.  : 일반경쟁입찰 단독응찰도 유효( )

본 공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관리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1) (KAMCO) ( )․

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온비드 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 ‘ ’ 

준수규칙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공매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2) . 

동일조건의 입찰자가 인 이상 있을 때는 3) 2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매 유찰 시 다음 회차의 공매 예정시간 시간 전까지 직전 회차의 공매예정가격 이상4) 1

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 수의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계약보증금 수납, 

접수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회차 공매까지 유찰될 시 마지막 회차의 공매예정

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 수의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계약보, 

증금 수납접수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5 마지막 회차 공매까지 유찰된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마지막 회차 유찰일 다음) 

날로부터 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이전이라도 수의계6 , 

약 가능 기간이 종료될 수 있으니 수의계약 참가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고된 공매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전체 차수를 진행하지 않고 중단될 수 있습니6) 

다.

개찰 일시7) 

차수 개찰일시 차수 개찰일시

차1 화2025.11.25.( ) 09:00 차2 화2025.12.09.( ) 09:00

차3 화2025.12.23.( ) 09:00 차4 화2026.01.06.( ) 09:00

차5 화2026.01.20.( ) 09:00 차6 화2026.02.03.( ) 09:00

단위 원 별도( : , VAT )

회차 공매일자 공매시간 공매예정가격

차1 월2025.11.24.( ) 09:00 ~ 18:00    14,217,120,000-

차2 월2025.12.08.( ) 09:00 ~ 18:00    12,795,490,000-

차3 월2025.12.22.( ) 09:00 ~ 18:00    11,516,070,000-

차4 월2026.01.05.( ) 09:00 ~ 18:00    10,364,600,000-

차5 월2026.01.19.( ) 09:00 ~ 18:00    9,328,270,000-

차6 월2026.02.02.( ) 09:00 ~ 18:00    8,395,5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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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최종회차 유찰로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별지 신탁부동산 호실별 가격에 따른 호   8) [ ] 

실별 금액으로 개별호실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임. 

입찰보증금5.  : 입찰금액의 이상을 인터넷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지정 계좌10% “ ” 

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공매개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예(

금계좌로 입찰일 익일에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6. 

낙찰자는 낙찰 후 1) 5영업일 이내에 당사 소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 후 , 5영업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매각대상물건의 매매계약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2) 

하며 낙찰 후 관계법령에 의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 

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 입찰보증금 대체 가능 계약체결일로부터 10%( ), 3 일0 까지 잔금

중도금 포함( ) 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대상 물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존재하는  90% , 

경우 위 계약금 및 잔금 납부시점에 그 비율 계약 체결시 잔금( : 10%, 중도금 포함( ) 지 

급시 에 맞추어 매매대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90%)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과 토지거래계약허가 부동산거래신고 용도4) , , 

변경 등 인허가의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신고 등 행정절차의 누락에 , 

따른 과태료 매도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포함 또한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

낙찰이후라도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는 경우    5) 

낙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매공고문 내 착오에 의한 명백한 오기 오류 등이 확인되는 경우 낙찰이나 체결된 매   6) , 

매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위 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공매절차 및 낙찰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찰   7) 5), 6)

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합니다. 

공매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낙찰자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8) , 

의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

본 공매와 관련된 매매계약은 당사와 매수자 낙찰자 간의 매매계약서를 날인한 경우에만    9) ( )

성립되며 매매계약서 날인 이외의 어떠한 방법 구두계약 문자 이메일 협상 등 을 원, ( , , , )

인으로도 매매계약 또는 예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7. 

입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공매물건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적 법률적 하자 1) ·

및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사항은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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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물건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위탁자 또는 2) , (

채무자 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탁자에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

에 따른 채무유예결정 워크아웃개시 이 있거나 공매물건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 )

있는 경우 및 기타 매매완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

부연하면 잔금 지급일 전에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 중지 또는 금지를 구하는 취지의 , 

가처분신청이 제기되고 잔금 지급일까지 이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는 경우 및 

매매완결에 장애가 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함 가 발생한 경우 매) 도인은 매수

인이 기지급한 매매대금 이자금을 제외한다 의 반환 이외에 매수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 )

또는 비용의 지급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3) .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등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매수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4) .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공매물건과 관련한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5) ,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공매물건에 존재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임대차계약을 면책적으로 승계하여야 6) 

합니다.

공매목적물에 대한 명도는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7)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 건물 공작물 등 일체 과 제 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등8) ( , ) 3

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법률관계의 정리 명도 철거 수거 인도에 대한 책임 및 비, , , , 

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매수자는 잔금을 전액 납부하고 본 공매공고 및 기타 매매계약에서 정하여진 매수인의 9) , 

의무 관리비 완납증명서 제출 잔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 등 를 이행 ( , )

완료한 후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 

교부받아야 합니다.

매수자 낙찰자 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그 해제   10) ( ) < >

등의 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를 책임지고 처리하며 그 결과 신고필증 등 를 ( 30 ) , ( )

확인한 즉시 매도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예 기준 매매. ( : 2024.02.21.

계약 체결일 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 이 지난 후에도 그 통지가 없는 경30 )

우 매도자는 매수자가 신고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단독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도자, , 

는 그로 인하여 매수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신고지연 및 . 

신고내용 오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과태료 신고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매도자의 단독신, ( , 

고의 경우 포함 은 매수자 낙찰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 ) .

유의사항8.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1) 

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 하자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건축물대장과 현황의 차이 등        ( , . )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등을 포함한 매각부동산에 존재하는 일체의 권리상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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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자 및 제한

행정상 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 , ) ③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④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⑤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⑥ 

민법 제 조 내지 조에 정한 매도자의 담보책임569 581⑦ 

 공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공매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2) 

에 발생할 제세공과금 단 공매목적물에 관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에서 납부가 ( ,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수탁자에 의해 신탁재산에서 납부된 제세공과금은 제외함 준조, ), 

세 각종 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원 관리비 인도 및 명도 임대차 및 거주자 등 제, , , (

권리관계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및 지상권 유치), , ( , , , , 

권 등 및 공매목적물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정리는 매도자에게 부과된 것이라도 매수자) 

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며 이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공매목적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대항력「 」 「 」

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매수자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면책적, 

으로 승계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목적물의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가 . 

부담하므로 본 물건에 대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의 확인은 전입세대 열람 등의 방법을 , 

이용하여 매수자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당사가 공매기일에 교부하는 신탁재산 공매 입찰참가자 규4) “

칙 의 내용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물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각종 인 허가와 처리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5) ·

로 합니다.

공매목적물의 안전6) , 유지관리 관련법령 이용상 필요한 시설은 매수자 부담으로 조치하, , 

여야 합니다.

공매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라도 공매물건의 원인 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제한7) 

물권의 실행 매매계약에 민법상 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소유권, 

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과 이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자 낙찰자 는 본 공매 부동산의 잔금납부 시 현황대로 인수하는 조건이며 기존 이   8) ( ) , 

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리는 매수자 낙찰자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 ) . 

본 공매 부동산 관련 하자 및 매도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매수자 낙찰자 는 본 공매 부동산의 잔금납부시까지 매도인에게 관리비 완납증명서를 제   9) ( )

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9. 

입찰자는 공매공고 기타사항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1) , , ,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 

매수자에게 있고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공매 참가 전에 꼭 확인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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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랍니다. 

공매공고 열람서류 포함 는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2) ( ) .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매물건의 원인채무 변제3) , 

로 인하여 공매 당일 취소될 수 있으니 공매 참가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에 따라 낙찰이 취소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합니다   4) 3) .

임대차 관련 특이사항10. 

전입세대열람내역은   1) 첨부된 감정평가서와 같으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완전히 표시하, 

는 수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현지조사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 등 매수인이 직접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를 판별하는 조건입니다.

  2 신탁등기 경료 이후 임대차 동의한 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No. 임차인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월임대료 임대차기간

1 주식회사 다율타워 308

\80,000,000 \9,700,000 2022.09.20.~2024.12.19

2 주식회사 다율타워 309

3 주식회사 다율타워 310

4 주식회사 다율타워 311

5 주식회사 다율타워 312

6 주식회사 다율타워 211 \5,000,000 \2,100,000 2022.11.24.~2025.05.23

7 주식회사 다율타워 212 \5,000,000 \2,100,000 2022.11.24.~2025.05.23

8 주식회사 다율타워 210 \5,000,000 \2,900,000 2022.11.24.~2025.05.23

당사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없으나 보증금반환 관련하여 위탁자로부터 확인된 내역을 * , 

본 공매 공고에 단순 기재함.

보증금반환 여부가 기재사실과 상이할 수 있기에 매수인 낙찰자 은 반드시 사전에 보증금반* ( )

환 여부를 파악 현지조사 등 하여 입찰 및 계약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 .

명도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매수인은 공매부동산을 현존상태로 매수하기로 하고   3) 

목적물을 직접 확인 후 입찰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소송 및 채권보전 현황11. 

 소송 현황 해당사항 없음 1) : .

채권보전 현황 해당사항 없음  2) : .

위 현황과 관련하여 당사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소송 및 채권보전에 대한 말소 등의 책임은 매도자 당사 가 부담하지 않으며 공고일 기준으로 추후( ) , ※ 

변동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공매물건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적 법률적 하자 및 소유권을 ·※ 

제한하는 일체의 사항은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본 물건에 대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의 확인은 전입세대 열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매수자가 사전에 ※ 

확인하며 매수자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면책적으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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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대상 물건 세부 현황 및 공매변경사항은 등 기타자료는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매관련 세부사항에 관한 문의￭￭￭

홈페이지 : http://www.shinyoungret.com 공매정보→ 

문의처 자산 사업부: 1 2팀 (02-6256-7881)

2025.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길 층 여의도동8 16,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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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신탁부동산 호실별 가격 회차(1~6 )
단위 원 별도( : , VAT )

구분 호실

최저입찰금액 차(1~6 )

차1 차2 차3 차4 차5 차6

1 210 785,160,000 706,650,000 635,990,000 572,400,000 515,160,000 463,650,000 

2 211 619,920,000 557,930,000 502,140,000 451,930,000 406,740,000 366,070,000 

3 212 619,920,000 557,930,000 502,140,000 451,930,000 406,740,000 366,070,000 

4 308 506,520,000 455,870,000 410,290,000 369,270,000 332,350,000 299,120,000 

5 309 506,520,000 455,870,000 410,290,000 369,270,000 332,350,000 299,120,000 

6 310 675,000,000 607,500,000 546,750,000 492,080,000 442,880,000 398,600,000 

7 311 532,440,000 479,200,000 431,280,000 388,160,000 349,350,000 314,420,000 

8 312 532,440,000 479,200,000 431,280,000 388,160,000 349,350,000 314,420,000 

9 313 422,280,000 380,060,000 342,060,000 307,860,000 277,080,000 249,380,000 

10 314 780,840,000 702,760,000 632,490,000 569,250,000 512,330,000 461,100,000 

11 315 938,520,000 844,670,000 760,210,000 684,190,000 615,780,000 554,210,000 

12 501 1,159,920,000 1,043,930,000 939,540,000 845,590,000 761,040,000 684,940,000 

13 502 671,760,000 604,590,000 544,140,000 489,730,000 440,760,000 396,690,000 

14 503 394,200,000 354,780,000 319,310,000 287,380,000 258,650,000 232,790,000 

15 504 394,200,000 354,780,000 319,310,000 287,380,000 258,650,000 232,790,000 

16 505 460,080,000 414,080,000 372,680,000 335,420,000 301,880,000 271,700,000 

17 506 339,120,000 305,210,000 274,690,000 247,230,000 222,510,000 200,260,000 

18 507 339,120,000 305,210,000 274,690,000 247,230,000 222,510,000 200,260,000 

19 508 374,760,000 337,290,000 303,570,000 273,220,000 245,900,000 221,310,000 

20 509 374,760,000 337,290,000 303,570,000 273,220,000 245,900,000 221,310,000 

21 510 500,040,000 450,040,000 405,040,000 364,540,000 328,090,000 295,290,000 

22 511 394,200,000 354,780,000 319,310,000 287,380,000 258,650,000 232,790,000 

23 512 394,200,000 354,780,000 319,310,000 287,380,000 258,650,000 232,790,000 

24 513 312,120,000 280,910,000 252,820,000 227,540,000 204,790,000 184,320,000 

25 514 578,880,000 521,000,000 468,900,000 422,010,000 379,810,000 341,830,000 

26 515 610,200,000 549,180,000 494,270,000 444,850,000 400,370,000 360,340,000 

합계 14,217,120,000 12,795,490,000 11,516,070,000 10,364,600,000 9,328,270,000 8,395,570,000


